
                   화학시장 정보포털 - 켐로커스

Copyright ⓒ 2003 by CMR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경제연구원

화학물질 사고 예방대책 강화된다!
노동부, 취급 근로자 건강관리 … 관리대상물질 168종으로 크게 늘어

2003년 7월부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가 대폭 강화된다.

노동부는 작업장에서 화학물질 취급 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

<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>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.

벤젠 등 관리대상 화학물질은 107종에서 168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발암성 등의 유해ㆍ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

금지대상, 허가대상, 관리대상 물질로 체계적으로 분류해 관리한다.

금지대상 물질은 기존의 8종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사용 금지한 물질 54종을 포함해 총 62종으로 확

대하고 ILO 협약 비준이 가능하도록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, 악티노라이트석면 등을 추가했으며, 허가대상물질

도 기존 8종에서 크롬광, 황화니켈, 염화비닐, 6가크롬 등을 추가해 14종으로 확대했다.

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3000만종의 화학물질이 개발돼 약 10만종이 유통되고 있으며, 매년 2000여종의 새로

운 물질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. 국내에서는 약 3만5000종의 화학물질이 물질이 제조ㆍ수입되고 있

다.

그러나 최근 정 화학산업 등이 발달함에 따라 유해․위험성이 강한 화학물질의 사용이 증가하고 화재․폭

발 등 화학사고 및 취급 근로자의 중독사건이 다발하고 있으며,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직업병 또한 지속적으로 

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.

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피해자는 2000년 255명에서 2001년 293명, 2002년 240명으로 집계됐으며, 화재 및 폭

발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2000년 1215명, 2001년 1233명, 2002년 994명을 기록했다.

<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> 개정안은 금지물질을 제조, 수입 또는 사용할 때 폐식 구조의 국소배기장치

를 설치하게 하고 있으며, 취급 근로자에게는 방독마스크 등의 보호구, 보호장갑 등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.

또 누출 우려가 없는 견고한 보관용기를 사용하고 근로자에게 작업수칙을 주지시키는 한편, 응급시를 대비

한 긴급 세럭․세안시설도 비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개정안이 시행되면 화학물질 취급장 관련 사업주는 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, 위반 시 산업안전법 

제24조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.

한편, 노동부는 2003년부터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대상으로 <화학물질정보카드>를 제작해 근로자가 쉽게 이

해할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 부착토록 하며, 화학물질 유해․위험성 등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해 각종 

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<화학물질안전보건정보센터(가칭)>를 2004년 말까지 산업안전공단 연구원 안에 설

치할 방침이다.

노동부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가 근로자에게는 건강보호ㆍ증진에, 사업주에게는 노동력 보존, 의료비

절감, 생산성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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